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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에 무가당․무가염 못쓴다!
식약청, 소비자 오인 소지 사용 전면금지 … 방사선 조사도 표시

앞으로 식품에 무가당, 무가염 등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하지 못하게 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강화한 내용의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하고 7월께 고시

해 2-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5월17일 발표했다.

무가당, 무가염은 실제로는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

들이 마치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.

식약청은 대신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는 무당 또는 저․무나트륨 등으로만 표

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 두부나 김치, 면류 등 당연히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식품에도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못하

도록 할 방침이다.

아울러 양성분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1회 제공량 기준(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

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먹는 식품의 양)을 정한 뒤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 식품도 방사선 조사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복합조미식품, 건조향신료, 감자, 마늘, 생버섯, 건조버섯, 양파 등 7개 품목은 방사선을 조사해 식

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해야 한다.

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식품첨가물도 레시틴(대두), L-아르기닌(돼지), 카제인나트

륨(우유) 등과 같이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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